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❖ 자세한법령정보 : http://www.law.go.kr/ ⇒최신법령정보⇒ 공포법령

[ 법률, 대통령령 및 부령 ]

 ◎ 2015세계물포럼 지원 특별법 제정(법률 제11575호, 2012.12.18)

1.  

 2015 에 개 는 7차 계 포럼  원  비  공  개  지원

  여 2015 계 포럼 직 원  립 고,  사  지원 는  

  사  는 것 .

2. 주 내  

 가. 2015 계 포럼 직 원  립  지원(안 3   4 )

      2015 계 포럼  비  여 2015 계 포럼 직 원  립 고, 

    가, 지 단체, 공공 , 지 공 업 등  직 원  ·재

    지원 도  .

 . 2015 계 포럼  (안 5 )

      2015 계 포럼 직 원    운 에  과 2015 계 포럼

    비  운 에  비  당  여      

    연 ·보    등  재원  계 포럼  도  .

  다. 공 원 등  견 청 등(안 8   9 )

      2015 계 포럼 직 원 는 2015 계 포럼  업 수  여 

    경우 양  승  아 계    또는 단체에 공  

     원  직원  견  청 거  계 포럼과  사보고  등

    료 공  청  수 도  .

  라. 수 사업 운 (안 13  15 지)

      2015 계 포럼 직 원 는 2015 계 포럼  비  운 에  비  

    당  여 사업, 주   우  매 등 다양  수

    사업   수 도  .

3. 시  

   2012  12월 18  시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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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(법률 제11576호, 2012.12.18)

1.  

건 업  고 도·  등  계 여업  체 사 가 지  

   생 에 라 건 계 여  체 지   건 계 여 지 보 도  도

   고, 도  보   원도  공 도 에 는 시 과

   재처  동시에 과 여 재처  실  고 , 건 업  보  

    처  실  없는 간  경과  에 는 척 간  도

   는 등  도  운 상 타   미비  개 ·보 는 것 .

 2. 주 내

가. 건 계 여  지 보 도 도 (안 68 3  81 ) 

   건 업  가 찰에  경 악 , 고  도·  등  건 계 여   

   체 사 가 지 생 에 라 수  또는 수  각  계약  건 계 여

   업 에게 지  보 도  고, 보  미  시 시  거  업

   지 또는 과징  과  수 도  .

   . 건 업 재처  리 (안 82 1   84 2) 

     1) 재는 공 도 에 여 시   후 시  미  시 

        업 지 또는 과징  과 도  고 어, 시 에 라  

        고 동   복 는 사 가 생 에 라 도  실  

        고   시 과 업 지 또는 과징  동시에 과  수 도  .

     2) 가 간 경과  처  실  없 므  사 별  척 간  도 .

3. 시  

    2013  6월 19  시 다.

  ◎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(법률 제11568호, 2012.12.18)

   1. 개   주 내  

  통  는 수 상  근  사 는 사업주에게 매  근  고

  태  공시 도   비 규직  과도 게 사 는 사업주에  

   개 도  는 것 .

  2. 시  

    2013  6월 19  시 다.



- 3 -

 ◎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(법률 제11547호, 2012.12.18)

 1. 개

  가계약  공 ·  보  여 청 계약  근거  마 고, 도

  업체  업, 상공 들에게 도    지 지 않고 는 실

   감안 여 도  지     계약상 는 후 1 간 든

  공공공사에 어  주  도  직  지 는 것에 다는 내

   약  는 경우에  찰에 참가시키도  , 당업  

  에  책  경미 거   경쟁 찰   립 지 않는 경우에  

    는 찰 참가 격  갈 여 과징  과  수 도  고, 내 찰

  경우에도 찰과 같  달계약   찰  계약  과 에  쟁 

  생 시 신청   수 도  는 편,   원   고,

  어 운 어  쉬운 어  꾸 , 고 복   체계 등  비 여 간결

  게 는 등 민     쉽게 비 는 것 .

 2. 주 내

  가. 앙   또는 계약담당공 원  계약    공공   

    계약상  여  계약   과 에 걸쳐 ,  등  직·간

     주거  지 않  것  약 는 건  계약(청 계약)  체결 야 ,

      경우에는 당 찰· 찰  취 거  계약  · 지 도  

    (안 5 2  안 5 3 신 ).

 . 다  에 라 질    또는 질 리능   가 

    에 는 검사   수 도  (안 14 3  신 ).

 다.  재 복   계약  경우 찰 간 등  여 공사 착수가

   지연 거   등  사  수 계약  게 어 실공사  특

   지가 므 ,  재 복   계약에 여 개산계약  체결  수

   도  (안 23 ).

 라. 찰 참가 격  원  는 에  당업  책  경미

   거   경쟁 찰   립 지 않는 경우에는 찰 참가 격 

    갈 여 계약 액 또는 가격  100  10 또는 100  30에 당

   는 액  과징  과  수 도  (안 27 2  27 3신 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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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마. 각 앙   또는 계약담당공 원  계약상 가 도  지  

3. 시  

  2012  12월 18  시 다.

◎ 국유재산법 일부개정(법률 제11548호, 2012.12.18)

 1. 개

 공 원  업 직원  주거  재산   리  도  여 

 공 원  업 직원  주거  재산  건   는 편, 

 재산  리체계가 동산 심  어 어 특허 ㆍ  등 지식재산

 체계  리에 계가 므  지식재산  특   리ㆍ처

  마 는 등  도  운 상 타   미비  개 ㆍ보 는 것 .

 2. 주 내

   가. 공 원  업 직원  주거  재산   (안 6 2 1   3 )

   1) 공 원  업 직원  주거  재산  직  수    여  계

      없   재산  ㆍ 리 고 어 재산   리가 

      어 운  .

     2) 공 원  업 직원  주거  재산  직  수  여  경우

      에만 재산에 포 도  그    재산   

      리  도 .

   .  가능 재산   (안 54 1 ) 

       재산   리  도  여  가능  재산   동산

     지 .

   다. 지식재산에  3  사 ㆍ수  허 (안 65 7 신 )

     1)  재산과 달리 지식재산  사 허가 또는   는 다  사람

      에게 사 ㆍ수 게  수 도  허 .

     2) 지식재산  주  3  사 ㆍ수   는 복 ㆍ ㆍ 포

      통  는 특  갖고 는 , 러  특   리ㆍ처  가능

      게  지식재산  운  진  수  것  .

   라. 지식재산  사 허가 등  (안 65 8 신 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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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) 앙  등  지식재산  사 허가 등  는 경우에는 수 (隨意)

      , 다수에게 시에 또는 수 에 걸쳐  수 도  .

  2) 비독  다수가  수 는 지식재산  경우 경쟁  통  다수

       는 것  지식재산   진에 는 , 지식재산  다수

     가 수    수 도   운  진  수 

      것  .

   마. 지식재산  사 료 감  사  (안 65 10 신 )

     1) 지식재산  경우 어업  득 , 업  수  진 등 가시책

       진  여  경우에는 사 료 또는 료   수 도

       고, 그 에 공   는 경우에는 감  수 도  . 

     2) 지식재산  사 료 등  감  사   지식재산   진

      고  산업    도  수  것  . 

   . 지식재산 사 허가 간  탄  운 (안 65 11 신 )

   1) 지식재산  사 허가 등  간  5  내에  , 원  수

       없  갱신  수 도  .

     2) 지식재산  사 허가 등  수   없  갱신  수 도   

      지식재산   진  수  것  .

3. 시  

  2012  12월 18  시 다.

◎ 농어업 ·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(법률 제11561호, 2012.12.18)

 1. 개

   가  지 단체는 고  어업  복지  진 고 어업 야에 사 는

   재  는 책  수립ㆍ시 도  , 어업 여건  열악  지역에 

    가  지원  강 는 편, 수산  등  수  가  어업 등에 미

    큰 경우 가 수  등    수 도  는 것 .

 2. 주 내

   가. 가  지 단체는 어업   경  여 재  는

       책  수립ㆍ시 도  (안 4 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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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. 가  지 단체는 산간지역 등 업생산 여건  열악  지역에 는

       새 운  도 , 주거 경 개  등에  책  수립ㆍ시 도  

       (안 49 2 신 ).

   다. 가  지 단체는 고  어업  ㆍ 어 동  복지 진에 

       책  수립ㆍ시 도  (안 54 ).

   라. 는 수산  등  수  가  내 어업 등  에  크다고 

        경우 수   등    수 도  (안 60 ). 

 3. 시  

   2012  12월 18  시 다.

◎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

(법률 제11562호, 2012.12.18)

 1. 개   주 내  

    도 민  경  담  경감시키고 도 민  삶  질  상시키  여 가

    지 단체가 도 민과 도 민 차량 등에  연안여객  운  지원  수 

    도  시 고, 업  원 실  상  상 라는  본질  업  수

     여 업 동  원  상  업 안 보험 등 업 책보험

    집 는 경우에는 「보험업 」 98 에도 고 보험료  지원  수 

    게 는 것 .

  2. 시  

   2012  12월 18  시 다.

◎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(법률 제11563호, 2012.12.18)

 1. 개   주 내

   가  어가에  실  는 지원  여 가  지 단체  여  

   재  여 , 산림  또는 가  폐  가 는 경우 폐 비

   지원  수 도  는 것 .

 2. 시  

   2013  6월 19  시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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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(법률 제11564호, 2012.12.18)

 1. 개   주 내

   림어업  원  책보험 가  통 여 각  재  보  수 도

   업 동  등  원  상  재 보험 등 어업 책보험  집

   는 경우에는 「보험업 」 98 에도 고 보험료   지원  수 

   게 는 것 .

 2. 시  

   2012  12월 18  시 다.

◎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(법률 제11581호, 2012.12.18)

 1. 개   주 내

    50만 상 도시   주 공원   수 도  고, 민간공원 진  

   가  건  갖  경우 도시· 계 시 사업 시  지 건  갖  것

   보도  특   민간  사업 참여  원  사업 진  지원 고   

    도시공원  는 것 .

 2. 시  

   2013  6월 19  시 다.

◎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(법률 제11580호, 2012.12.18)

 1. 개   주 내

   재 재건  가능  후ㆍ 량건  연  상   도  고

   어 지 단체별  편차가 커 평  란  고 연  지 게 다

   는 지  는 , 내진 능  보 지 않  건   능 ㆍ  결

   는 통  는 건  후ㆍ 량건  새  규 고  건

    경우  10  1 상  동  안 진단  청  수 도  , 

    계   보  여 원 등에게 공개 여야 는 료에 

   월별  ㆍ  내역  가 는 편, 헌 재 가 죄 주

   원 에 다고 결  취지  여  등  만들어 청산 시   

   지 보 여야 는 “  ”  개   는 것 .

 2. 시  

   2013  9월 19  시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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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(법률 제11573호, 2012.12.18)

 1. 개  

   죄   사  체  식 고  여 재 어린 집, 원, 

   에 만 루어지고 는   폭   가 , 지

   단체  공공단체에 도 실시 도  고   폭  지원

   ㆍ운  수 도  , 폭   보 상  여 지상  

   공 고에 도  청  수 는 근거  마 여 폭 에  경각심

   고 고, 폭  보다 게 보  여 폭  보 시

    고 간  연 , 상담원  양   훈 시

   ㆍ 운 과 탁 근거  마 고 신고  도 여 상담원  질  수

   는 것 .

 2. 주 내

    가. 어린 집, 원, 각  , 가 , 지 단체, 공공단체  

        폭   실시 고 그 결과  여 가 에게 도  

       (안 5 1 ).

   . 여 가    폭   실시, 그램  개 ,

       강사 양  등  수 고 지원  여 폭   지원

       ㆍ운  수 도  (안 5 2 신 ).

   다. 여 가  폭    보 상  여 편 책 에게

      포 고, 지상 사업 에게 비상업  공 고 편 비  에  보

      상  청  수 도  (안 5 3 신 ).

   라. 폭  보 시   보 시 , 애 보 시 , 특별지원 

      보 시 , 립지원 공동생 시 , 애  립지원 공동생 시  

      (안 12 3  신 ).

   마. 폭  보 시   간  보 시  별  규 여

      보다 연 도  고, 보 시    통  는 

      특별  사 에 당 는 경우에는  간  과 여 연  수 도  

      (안 16 ).

   . 상담원 훈 시  ㆍ운   탁 근거  마 고, 사 복지 ,

      비 리  등  훈 시  는 경우 시 ㆍ 수ㆍ 청 에게 

      신고 도  (안 19 2 신 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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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. 시  

   2013  6월 19  시 다.

◎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(법률 제11556호, 2012.12.18)

 1. 개  

   고죄  여 죄에  처  당 게 루어지지 못 고 에 

      2차 가 야 는 가 므  고죄  삭 고, 

   공 시    상 죄  ,    공공  죄

   신 고, 폭 죄  보  여   또   

     변 사   수 도  , 원에 는  등  보 ·

   지원   지원  도  고, 사 통  사 에 어 움  는

   폭 죄 에게 사사 차에  도움  주   진술  

   근거  마 , 결  사에  규  어 원  폭 죄   

   고 에게 보 찰, 사 사 또는 수강   여  경우 보 찰

    에게 신체 ·심리  특   상태, 신  달과  등 고 에  

   사  사   수 도  고, 등 상  신상 보  공개  고지는 

   여 가  집 는 것  여  규  삭 고 「아동·청

   보 에  」에 도  는 편, 그 에  도  운 상 타

    미비  개 ·보 는 것 .

 2. 주 내

   가. ‘ ’  에 ‘동거 는 ’  포 (안 5 ). 

   . 애 과 13  미만  에  강간죄  객체  ‘여 ’에  ‘사람’  변경

       (안 6   7 ). 

   다. ‘    공공  죄’  신 (안 12 ). 

   라. 고죄  삭 (  15  삭 ). 

   마. 원  폭 죄   고 에게 보 찰, 사 사 또는 수강

       과  여  경우 보 찰  에게 신체 ·심리  특   

       상태, 신  달과  등 고 에  사  사   수 도  

       (안 17 ). 

   . 강 , 강  죄 등  공 시    상  가 (안 21 ). 

   사. 폭 에     변   수 도  (안 27 ).

   아.  원에 는 등  보 ·지원  여 지원시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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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·운 고 지원  도  (안 32 ).

   . 사 통  사 에 어 움  는 폭 죄  에  사사

       차에    진술  도  마 (안 35  39 ). 

   차. 신상 보 등 상 는 1 마다 주 지  는 경찰 에 여 컬러

       사진  여 ·보 도  (안 43 ).

   . 등 보  공개는 여 가  집 도  (안 47 ).

   타. 등 보  고지에 여는 「아동·청  보 에  」  도  

       (안 49 ). 

 3. 시  

   2013  6월 19  시 다.

◎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(법률 제11557호, 2012.12.18)

 1. 개   주 내

  재 폭 죄 에  “ 동 약 료(  거  등)”는 16  미만  상  

    폭  죄 에 만 실시 고 , 근 연   폭   

  강 죄  볼   거 가  동 죄  여 운    

  다고 보 므  16  미만  사람  상  는지  고 폭  죄 가  

  도착   경우에는  에  료  등   수 도  는 것 .

 2. 시

   2013  3월 19  시 다.

◎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(법률 제11567호, 2012.12.18)

 1. 개   주 내

   어  압    낭비  지 고 수산 원  보  여 

   양경찰청  경찰공 원에게 어    여 고, 어업

     근  강  여 시ㆍ도지사   어  어업

   약운 원  립 신고  수리 과 보 수  리  시 ㆍ 수ㆍ

   청 에게 양 , 민 심  원 허  ㆍ허가 도 도 안에 라 수산

   원보 역에  허가  아  수 는 에  허가 신청   에는

   수산 원보 역  지   달 에 지  거  당 지 등  리  에

   지  는 경우 등  고는 원  허가 도  는 등  도  운 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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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타   미비  개 ㆍ보 는 것 .

 2. 시

   2012  12월 18  시 다. 

◎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(법률 제11551호, 2012.12.18)

 1. 개  

   가   등에 사 는  수 지 도 에 보통신망  통 여

   수 지  ㆍ 매  수 도  는 수 지 도  도 고, 다양

   매처  결 수단  통 여 수 지  매  수 도   민

   편  진 는 것 .

 2. 주 내

  가. 수 지    근거 신 (안 2 1 )

    수 지  개 에 보통신망  통 여 는 수 지  

   가  재  수 지  고 리  수 는 근거

   마 .

  . 수 지  매처(안 3 2  신 )

   수 지  경우에는 우체 , 사 등  수 지 매처 에도 

   보통신망  통 여 매 에게 직  매 거   통 여 매  수

   도  여 수 지  통    편  진 .

  다. 신 드 등  통  수 지  매(안 4 2 신 )

   수 지는 신 드, 직 드 또는 보통신망   결  등  

   식  매  수 도  결 수단  다양 .

  라. 수 지  업  탁(안 6 1 ㆍ 2 , 7   9 )

   수 지  리  매계약 체결 등에  업    보

   에 탁 여  업 가  수  수 도  고, 수탁 에 

    비 지   감독  근거  마 .

 3. 시

   2013  12월 19  시 다. 

◎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(법률 제11572호, 2012.12.18)

 1. 개

 공  집 에  , 통신매체   란  등 사 죄  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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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  삭 고, 아동·청 란   지 개  

 , 주 또는 약   감경  규   상  고, 신상 보

 등   공개   처  복   여 등 에  사

  집 도  고  에 는   삭 , 재 · ·동

 지만 공개  것  도   건 지  고 경계  같  는 ·

 ·동 게시 에도 신상 보  공지 도  는 등 신상 보 고지 도  , 

 죄  취업   여 죄 에  리  보다 강 는 편,

 그 에  도  운 상 타   미비  개 ·보 는 것 .

 2. 주 내

  가. 아동·청 란   아동·청  또는 아동·청  게

    식  수 는 사람   등 는 것  (안 2 5 ). 

. 아동·청 에  강간·강  등  죄   5  상  징역

    에   또는 5  상  징역  는 등 상 (안 7 ). 

다. 아동·청 란  알   지  는 1   징역 또는 

    2천만원  에 처 도  (안 11 5 ).

라. 주 또는 약   감경  규   상  (안 19 ).

마. 공 시    상  (안 20 ). 

 . 원  폭 죄   고 에게 보 찰, 사 사 또는 수강  등

    과  여  경우 보 찰  에게 신체 ·심리  특   

    상태, 신  달과  등 고 에  사  사   수 도  

    (안 22 ). 

 사. 신상 보 등 상 , 신상 보   , 등   리 등에  규  

   삭 . 

 아. 공개 보  에 「도 주 」에  도 과 건 , 폭 죄 

   과사실,  착 여  등  가 (안 49 ).

 . 등 상  신상 보 공개 상  고지 상 가 거주 는 · ·동  아동·청

     또는 리  는 가 , 어린 집  원 , 원  , 

    , · 사  동 주민  , 과 습 원  과 지역아동

     청 수 시   (안 50 )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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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차. 죄  취업  상  컴퓨 게 시 공업, 청 동 업 ,

    술 업  등  (안 56 ).

3. 시

   2013  6월 19  시 다. 

◎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(법률 제11570호, 2012.12.18)

  1. 개

   애  사업  경 안  도  여 공공  애  사업

   생산  우 매  고, 수 계약  통  매계약  허 , 애  

   사업  체계  운 과 리  여   취  도  도 , 당

    또는 지원  등  징수  지   규  리  개 는 편,

   타공공 ·지 공사·지 공단·   연  애  고  공

   업  과 동  3 트  상   애  고  진  

   도  고, 그 에 애  공 원  고  주체   는 등  

   도  운 상 타   미비  개 ·보 는 것 .

  2. 주 내

   가. 사  애  사업  사업주가 통  는 에 라 사 에

      공개  리  에 여 당 애  사업  지원 는 경우에는

     「독 규   공 거래에  」에  공 거래 에 당 지 아니

      다는 특   신 여 근거   (안 22 2 신 ).

  . 공공  에게 애  사업  생산  우  매 도  고,

     공공 별 매액  1 트  에  고 동  는 비  

     상  애  사업  생산  매계  고 동 에게 도

     , 수 계약  매  수 는 근거  마 (안 22 3 신 ).

  다. 애  사업  운 는 는 고 동   도  고,

     거짓  그     았거    갖 지 못

     경우 등에는  취 거  취  수 도  (안 22 4 신 ).

  라. 복  또는 지원   경우에는 지원액  수  수 도   근거

      마 고, 사업주가  또는 지원  사업  에 집 지 아니  

     경우에는 시   수 도  , 동 시  2  상 고도 시

     지 아니  경우에는 당 액 또는 지원액  징수 도  (안 23 ).



- 14 -

  마. 애  공 원  고  주체    여 가   통

      는  , 지 단체    감  에 시  규

      (안 27 6 ).

  . 타공공 , 지 공사, 지 공단,   연  애  고

      공 업  과 동 게 3 트  상  (안 28 2).

  사. 가 , 지 단체    감  공 원  아닌 애  근  고

     는 경우 보 공  근 지원  등  지원  수 는 근거  마 (안 79 ).

  아. 「개 보보 」  개 에 라 고 동  애  고 진  직업

     재  사업   운  여 청  수 는 료   체

      (안 81 1 ).

3. 시

    2013  6월 19  시 다. 

◎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(대통령령 제24268호, 2012.12.27)

 1. 개   주 내

  압 등   후에도 후  강 집  차가 진 지 않  차량   차  

  상  동차에  가가 가 아 지 아니 는 경우 그 동차  가

  말 등  신청  수 는 , 원 낭비 등  지   가가 가 아 

  지 아니 는 경우  승 동차는 9 에  11 , 경    승

  동차, 동차  특수 동차는 8 에  10  차  연 는 것 .

 2. 시

   2012  12월 27  시 다. 

◎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(대통령령 제24262호, 2012.12.27)

 1. 개   주 내

   신체 · 신  애 등  사   상생 과 사 생   어 운 애 에게

  지 는 동지원 여  신청 격  지 지는 애   애등  1

  사람   것  앞 는 애등  2  사람도 동지원 여  신청  수

  도   애등  2  사람  립생  지원 고 그 가  담

  경감 도  여 애  삶  질  고 는 것 . 

 2. 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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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2013  1월 1  시 다. 

◎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(대통령령 제24270호, 2012.12.27)

 1. 개

  색   주  계  등  체계  수립  여 색 원  심   

  상  는 편, 검  지  건  강 고 지  취  도  도 는

  등  도  운 상 타   미비  개 ·보 는 것 .

 2. 주 내

  가. 색 원  심  상 (안 21 , 38 , 41   42 )

   색 에  주  계  등  체계  수립  여 업 색 술·  

   색경  연차별 진계 , 후변  책, 통  실가스·에 지 감

   , 건  실가스·에 지 감  시 계    수립 는 경우

   색 원  심  거 도  .

  . 리 상업체  연 (안 29 )

   실가스 량  에 지 비량에    3월 31  

   고 여 리 상업체  3월 31 지에  4월 30 지  연 .

  다. 검  지  건 강   지  취  근거 마 (안 32 )

   1) 검  검   등에   상 책  담보  여 검

      지  건에 검 과  10억원 상  책 보험 가  건  가 .

   2) 검  거짓 또는   지  았거  고  또는 과실

      검 결과에   등  생  경우 등에는 그 지  취  수 도  .

  라. 감 실   감 실  (안 33 , 안 33 2 신 )

   1)  실가스 감  등  진  여 리업체가 리   에

        실   검  검   실  리 실

       수 도  .

   2) 리업체     여 리업체가 에   에

      는 식  실가스·에 지 감사업  수  실  리  

      실   수 도  .

 2. 시

   2012  12월 27  시 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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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(대통령령 제24266호, 2012.12.27)

 1. 개   주 내

  사업 폐  생 억   지  지 야  사업 폐  업 과

  규  리   여 식료  업   료 업  등  

  상에 가 고, 그 규  에는 연평균 량   지 폐

  200  상 는 경우   것  앞 는 100  상 는 경우  

  , 사업 폐  생 억   지  지 야  사업 폐

  업 과 규 에  규  재검   삭 는 등  도  운 상 타  

   미비  개 ㆍ보 는 것 .

 2. 시

   2012  12월 27  시 다. 

◎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(대통령령 제24273호, 2012.12.28)

 1. 개   주 내

  우리 민 사에 가  빛 는 산   갖는 상징 과 ㆍ  

  가  등  보 ㆍ 양 고, 민  체 과 심  돋우  여 

   공  지 는 것 .

 2. 시

   2012  12월 28  시 다. 

◎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(대통령령 제24282호, 2012.12.28)

 1. 개   주 내

   지원  상 가   건  가  득  생계비  경우  

   삭 는 등 지원 상  생계지원 득  는 내  「 복

   지지원 」  개 (  11512 , 2012. 10. 22. 공포, 2013. 1. 23. 시 ) 에

   라 지원  았거  고 는 상 에  지원  지  사

     생계지원 득  생계비 에  생계비  100  120 

    는 것 .

 2. 시

   2013  1월 23  시 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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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(대통령령 제24281호, 2012.12.28)

 1. 개   주 내

   애  여 생  어 운 생 수  등  애 에게 애  

   가비  보  여 지 고 는 가 여  월 지 액  앞  2만원

   상  애  실질  생  안  도  수 도  는 것 .

 2. 시

    2013  1월 1  시 다. 

◎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(보건복지부령 제175호, 2012.12.31)

 1. 개   주 내

   「 민 생  보 」에  득평가액  산   애  「 신보건 」에

     주간재 시 과 신질 직업재 시 에  실시 는 직업재 사업에 참여

    여 득  얻  경우에는 그 득  100  50에 당 는 액 , 애 ㆍ  

     등  근 득  사업 득  얻  경우에는 그 득  100  30에 당

    는 액  각각 실  득에  차감 도  는 등  규   미비

    개 ㆍ보 는 것 .

 2. 시

    2013  1월 1  시 다. 

◎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(행정안전부령 제331호, 2012.12.31)

 1. 개

   재 수 액에  사 복지균 수  비  상 고, 지 재

   운  건  고  여 지 단체  체  비  개 는

   편, 그 에  도  운 상 타   미비  개 ·보 는 것 .

 2. 주 내

  가. 재 수 액에 는  사 복지균 수  개 (안 별  4)

      사 복지재  담   여, 재 수 액에  

     사 복지균 수  비   15 트에  시· 과 동 게 20 트

     상  .

  . 재 수 액에 는 지 단체  체   개 (안 별  6)

     지 단체  건  재 운  보  여 체     

     건비 감운  비  10 트에  20 트  상 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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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다. 경상  수  산 식 개 (별  11)

      지  여 경상  수  산   당 지 단체  수

      악  수 는 는  가·개  경상  수  리

     산  도 .

 3. 시

   2013  1월 1  시 다. 

◎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(법률 제11616호, 2013.1.1)

 1. 개

   든 지  에 공통   수 는 신고·  에  가산

   규   에 통 여 규    도에 라 가산  차등 여

   과 도  고, 고액·상습체  체 액  도  여 고액·상습체

    단공개  , 재 각 지 단체  에 라 운 고

   는 지  징수포상  도  통  도  여 지  징수포상

   지  마 는 편, 그 에  도  운 상 타   미비  

   개 ·보 는 것 .

 2. 주 내

  가. 가산  도  개 (안 53 2  53 5 지 신 )

   1) 재 신고·  에  가산 는 「지 」에  각 별  별도

      규 어  뿐만 아니라 개별 마다 가산  달리 규 어 는 등

      가산  체계가 복 고, 고  신고  에  가산  재수  

      낮아 탈 억  실신고 도가 미  여, 단순 착  등   

      신고  에  가산 는 과도   .

   2) 「지 」에 각 별  규 어 는 신고·  에  가산

        에 통 여 규 고, 실  신고에  가산  고  

      신고   경우에는 신고  또는 과 신고  액  100  40, 

      단순 착  등   신고   경우에는 신고  또는 과 신고

      100  20 또는 100  10  여, 신고·   도에 라 

      차등  어 가산  과 도  개 . 

  . 지  당에   여(안 76 3  신 )

   1) 재 지  당   당결    생 므  지

      에 여 3  압 가  후에 체 지 에  당결   경우

      에는 체 지  우  징수  수 없게 는 가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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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2) 지  당  실   여 지  체  지 ·

      가산   체 처 비  당  경우 당결  체  지  

      과 지  생시   늦  시  여 그  생 도  .

  다. 지  징수포상  지  마 (안 138  신 ) 

   1) 재 각 지 단체  에 라 운 고 는 지  징수포상  도

      통  도 고 도   지  여 지  징수포상  지

       에 규  가 . 

   2) 지  탈루   탈루 액  산 는   료  공  , 체

       닉재산  신고   등 포상  지 상   규 고,  

      그  에   포상 에  규 에 지 아니 고는 어  

       가 (有價物)도 지   등 수 에 여   

      지  수 없도  . 

  라. 고액·상습체  단공개  (안 140 1 )

     고액·상습체  체 액  도  여 고액·상습체  단공개

      는 체 간  2 에  1  단 .

 3. 시

   2013  1월 1  시 다. 

◎ 지방세법 일부개정(법률 제11617호, 2013.1.1)

 1. 개  

  든 지  에 공통   수 는 신고ㆍ  에  가산

  규  「지 본 」에 통 여 규 에 라   가산   규

  비 고, 업  고 창  진  여 사업주가 업원  가 고 는

 경우 가 고 는 원에 비 여  액  업원  지 득  과

  에  공 도  업원  지 득  개 는 편, 그 에  도  

  운 상 타   미비  개 ㆍ보 는 것 .

 2. 주 내

   가. 취득  비과  상  공동주택 개수(改修)   (안 9 6 )

    1) 공동주택  개수(改修) 는 경우에 재는 공동주택  가액과 규 가  

          경우에만 취득  고 어 공동주택  가격  비슷

       라도 지역에 라 가격 비   공동주택  경우에는 그 개수에

        취득 가 과 는 가 .

    2) 취득  과  평  도  여 앞 는 공동주택  가액만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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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여 공동주택  개수에  취득  비과  여  도  .

   . 공 과    지  가산  도 개 에    비(안 

      21 , 32 , 45 , 61 , 83 , 91 , 102 , 137 , 147 ,

      153  등) 

      든 지  에 공통   수 는 신고ㆍ

      에  가산  규  「지 본 」에 통 여 규 에 라  

      에 각 별  규 고  신고ㆍ  에  가산   

      규  비 .

   다. 고 창   업원  지 득  개 (안 101 2 신 )

    1) 업  고 창  진  여 사업주가 직  사업연도 평균 업원

       수   업원  가 고 는 경우 가 고 는 원에 비 여

        액  업원  지 득  과 에  공 도  . 

    2) 업원수가 50  는 사업  업원  지 득  과 는 

       도가 50  상  업원  고 는 사업 에 담  는  

       개  여 업원 수가 50   사업 가 업원  가 고

       여 50  과 는 경우에도 1 간  50  과 는 원  과

        여 업원  지 득  과 . 

   라. 담 비  지  과 간 연 (  10221  지  개

        1 2)

      지 재  안  보  여 2012  12월 31  료  담

      비  지  과 간  2015  12월 31 지  3 간 연 .

 3. 시

   2013  1월 1  시 다. 


